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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종림등의 지정·해제 기준(제21조제2항관련)

1. 채종림 지정 기준

  채종림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  가. 1단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모수가 1만제곱미터 150본 이상인 산림

  나. 지정기준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수령·수고에 달한 산림이거나 생육발달 단계

에 이르고 개체간 특성이 균일한 임분으로 구성된 산림

  다. 벌채나 도남벌이 없었던 산림

  라. 동일 수종의 불량 임분 또는 교잡종을 형성할 수 있는 수종의 임분과 충분한 거

리가 있는 산림

  마. 임분 내 임목은 병해충 피해가 없고 생태적 조건에 적응이 된 산림

  바. 재적생산은 유사한 생태적 환경에서 평균 재적생산보다 우수하고 생장형태는 수

간의 통직성과 원통성이 좋아야 하고 분지상태가 양호하며 가지가 가늘고 자연낙

지가 잘 된 산림

  사. 보호관리 및 채종작업이 편리한 산림

  아. 특수 목적의 수종이나 채종림으로 가목 내지 사목의 일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

경우 지정기준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.

2. 채종림 해제 기준

  채종림의 지정해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  가. 수령이 노쇠하여 종자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임분으로써 피해 및 노쇠 모수가 

현존 본수의 50퍼센트 이상일 때

  나. 조림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수종의 종자가 불필요할 때

  다. 그 밖에 해제의 필요성이 있거나 해제가 불가피할 때

3. 수형목의 지정 기준

  수형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  가. 침 엽 수

구 분 인 공 림 천 연 림

요 령

(1)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

립목은 제외한다.

(2) 수령은 20년생 이상이고, 벌기령 이전

의 것으로 한다.

(3)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

록 한다.

(4) 1만제곱미터당 3본 이상은 선발하지 

아니하도록 한다.

(1)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

고립목은 제외한다.

(2)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30년 이상의 

것으로 한다.

(3)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

도록 한다..

(4) 1만제곱미터당 1본 이상은 선발하지 

아니하도록 한다.

(1) 상층 임관에 속할 것.

(2)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

(1) 근 30 ～ 50년간의 직경생장이 20퍼

센트 이상, 수고 5퍼센트 이상 주위 



기 준

퍼센트, 직경 20퍼센트 이상 클 것. 다

만,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

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.

(3) 생장이 왕성할 것.

(4)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한

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.

(5) 밑가지들이 말라서 떨어지기 쉽고 그 

상처가 잘 아물 것.

(6)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.

(7)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

않은 것.

(8)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.

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클 것. 다

만,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

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.

(2) 생장이 왕성할 것.

(3)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

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.

(4) 밑가지들이 말라서 떨어지기 쉽고 

그 상처가 잘 아물 것.

(5)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.

(6)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

않은 것.

(7)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.

  나. 활 엽 수

구 분 인 공 림 천 연 림

요 령

(1)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

립목은 제외한다.

(2)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10년생 이상 

벌기령 이전의 것으로 한다.

(3)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

록 한다.

(4) 1만제곱미터당 3본 이상은 선발하지 

아니하도록 한다.

(1)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

고립목은 제외한다.

(2)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30년 이상의 

것으로 한다.

(3)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

도록 한다.

(4) 1만제곱미터당 2본 이상은 선발하지 

아니하도록 한다.

기 준

(1) 상층 임관에 속할 것.

(2)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

퍼센트, 직경 20퍼센트 이상 클 것. 다

만,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

이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.

(3)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

않아야 한다.

(4) 수간이 분지하지 않은 것. 다만, 중앙

부 이상에서 분지한 것은 무방함

(5) 지하고가 높은 것.

(6) 자연 낙지성이 큰 것.

(7) 가지가 가는 것.

(8)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.

(9)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.

(1) 최근 15년 이상의 생장이 직경 20

퍼센트 이상, 수고가 5퍼센트 이상 

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클 것. 

다만,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

균 이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.

(2)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

않아야 한다.

(3) 수간이 분지하지 않은 것. 다만, 중

앙부 이상에서 분지한 것은 무방함

(4) 지하고가 높은 것.

(5) 자연 낙지성이 큰 것.

(6) 가지가 가는 것.

(7)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.

(8)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.

4. 수형목의 지정해제 기준

  수형목의 지정해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  가. 차대검정 실시 후 형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정될 때

  나. 선발된 수형목의 클론보존원 조성이 완료된 때

  다.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수형목의 지정가치가 없거나 해제가 불가피할 때


